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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2618호

권은희의원
등 12인

’12.11.19

상정
제316회 국회(임시회)제2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’13.6.18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3932호

노웅래의원

등 10인
’13.3.5

상정
제316회 국회(임시회)제2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’13.6.18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5262호

김기 의원

등 11인
’13.6.4

상정
제321회국회(임시회)제1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’13.12.18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5526호

노웅래의원

등 10인
’13.6.19

상정
제321회 국회(임시회)제1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’13.12.18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7372호

한선교의원
등 11인

’13.10.31

상정
제321회국회(임시회)제1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’13.12.18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 안)

의 안

번 호
10485

제안연월일 :

제 안 자 :

2014.5.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장

1. 안의 제안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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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

방송법

일부개정법률안
제9408호

이상민의원

등 12인
’14.2.17

상정 소 직 회부(국회법 제58조제4항)

소

심사

제322회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6.)

제4차 법안심사소 원회(’14.2.27.)

제324회국회(임시회)제1차 법안심사소 원회(2014.4.30)에서 이

상 6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,6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․

조정한 안을 제안하기로 하되,이상민의원이 발의한 「방송법 일부

개정법률안」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,제324회국회(임시회)제1차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원회(2014.4.30)에서는 법안심사소 원회에

서 심사보고한 로 이상 5건의 「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해

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,법안심사소 원회가 마련

한 단일안을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제안이유

공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

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,사장의 선임에 앞서

국회의 인사청문 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 성이 배제된 능력과

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 장치

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한,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하여 디지털 방송 로그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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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음량기 을 마련하고,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

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 변경에 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,장

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 을 한

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

법정 법인으로 환하여 시청자 지원 문기 으로서 운 의 효율성과

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한편,공사의 비 을 설한 자 등에 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

유사한 반행 에 비하여 과소한 바,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

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3.주요내용

가.방송심의 규정에 인종,민족,지역,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 이거

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지하는 규정을 추가함(안 제33조

제2항제8호 신설).

나.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

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(안 제48조제1항).

다.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

함(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).

라.디지털방송 로그램의 표 음량기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

제70조의2신설)

마.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 을 변경할 경우 약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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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을 통지하도록 함(안 제77조제2항).

바.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 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

(안 제69조제8항).

사.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 에 따라 임원 직원을 둘

수 있도록 함(안 제90조의2제2항 제3항 신설).

아.직무상 공사의 비 을 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한 법정형을 상

향함(안 제10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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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7호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“약 변경명령”을 “약

변경명령 는 재통지명령 등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

고,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인종,민족,지역,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지에 한 사항

제46조의 제목 “운 ”을 “운 등”으로 하고,같은 조에 제9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다만,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다른 법령에 따라 비 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

되어 있는 경우

2.공개하면 개인·법인 단체의 명 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

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감사·인사 리 등에 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

한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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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이사의 결격사유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.

1. 한민국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2.「정당법」제22조에 따른 당원 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

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

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5.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

하여 방송,통신,법률,경 등에 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

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「 통령직 인수에 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통령직인수 원회

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 인

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.

제69조제8항 “하여야 하며,필요한 경우 방송통신 원회는 그 경비

의 부 는 일부를 「방송통신발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

신발 기 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같은 항에

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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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방송통신 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

한 경비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한 수신기의 보 에 필요한

경비의 부 는 일부를 「방송통신발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

방송통신발 기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2(디지털 방송 로그램의 음량기 등)① 미래창조과학부

장 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 로그램(방송 고를 포함한다.이

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 을 운용하도록

표 음량기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디지털 방송 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

따른 표 음량기 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

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7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하며,같은 조 제3항(종 의 제2항) “부당하여”를 “부당하거나 제2

항에 따른 약 변경에 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”로,“변경”을 “변경

는 재통지 등”으로 한다.

②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 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

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 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

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”를 “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”로 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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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제90조의2제2항을 다

음과 같이 하고,제90조의2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,같은 조에 제3항부

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

직원을 둔다.

④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미디어에 한 교육·체험 홍보

2.시청자 제작 방송 로그램의 지원

3.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
4.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권익증진을 한 사업

5.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거

나 탁한 사업

6.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탁받은 사업

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

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다.

⑥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운 에 필

요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출연 할 수 있다.

제10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제53조제3항을 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 을 설하거나 도용

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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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08조제1항에 제7호의2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반한 자

12의2.제77조제2항을 반하여 이용자에게 약 변경을 통지하지

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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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다

만,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제18조․제70조의2제1항․

제77조․제90조의2․제108조제1항제12호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

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제70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제7호

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한 비행 )① 방송통신 원회

원장은 법 제90조의2에 의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

무를 처리하기 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원회(이하 “설립 원

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설립 원회는 방송통신 원회 원장이 하는 5명 이내의 원으

로 구성하며,설립 원회 원장은 설립 원회 원 에서 방송통신

원회 원장이 지명한다.설립 원회 업무 보좌를 하여 필요한 직

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설립 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 을 작성하여 방송통신 원

회 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

를 하여야 한다.

④ 설립 원회 설치에 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

⑤ 설립 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

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,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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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는 해산되고 설립 원회 원은 해 된 것으로 본다.

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 의 방송통신 원회와

한국방송통신 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 등 시청

자 지원 사업 련 탁 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.이 경우 약 사

업비 잔액과 그 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인력 등에 한 권리․

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.

제3조(공사의 이사 집행기 의 결격사유에 한 경과조치)이 법

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 는 집행기 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에 발

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50조제6항의 용규정에

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50조제6항의

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사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한 용례)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후 최 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용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“합동참모의장 는 한국은행 총재”를 “합

동참모의장·한국은행 총재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”으로 한다.

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“합동참모의장 는 한국은행 총재”를 “합동참모의

장·한국은행 총재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”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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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정안

第18條(許可·승인·登錄의 취소등) ①

放送事業者·中繼有線放送事業者·音樂

有線放送事業者·電光板放送事業者

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

창조과학부장 는 방송통신 원

회가 소 업무에 따라 許可·승인

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

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부 는

일부를 정지하거나 고의 단

는 제16조에 따른 허가·승인의 유효

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.다만 第1

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는 放

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

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하다.

第18條(許可·승인·登錄의 취소등) 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.

1.～ 6.(생 략) 1.～ 6.( 행과 같음)

7.제77조제2항에 따른 약 변경명령

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7.-----제3항--------약 변경명령

는 재통지명령 등--------------

-

8.～ 12.(생 략) 8.～ 12.( 행과 같음)

② ～ ④ (생 략) ② ～ ④ ( 행과 같음)

第33條(審議規程)① (생 략) 第33條(審議規程)① ( 행과 같음)

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

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.

1.∼ 7.(생 략) 1.∼ 7.( 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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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 8.인종,민족,지역,종교 등을 이유

로 한 차별 지에 한 사항

8.∼ 15.(생 략) 9.∼ 16.( 행 제8호부터 제15호까

지와 같음)

③ ∼ ⑤ (생 략) ③ ∼ ⑤ ( 행과 같음)

第46條(理事會의 設置 운 )① ∼

⑧ (생 략)

第46條(理事會의 設置 운 등)①

∼ ⑧ ( 행과 같음)

<신 설>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다만,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1.다른 법령에 따라 비 로 분류되

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

되어 있는 경우

2.공개하면 개인·법인 단체의 명

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

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

우

3.감사·인사 리 등에 한 사항으

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

한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

는 경우

第48條(理事의 缺格事由)다음 各號의

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理事가

될 수 없다.

1.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

者

2.政黨法에 의한 黨員

3.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

해당하는 者

제48조(이사의 결격사유)①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

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.

1. 한민국 국 을 가지지 아니한

사람

2.「정당법」제22조에 따른 당원

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

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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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선거

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

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

한 사람

5.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통

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하

여 방송,통신,법률,경 등에

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

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

사람

6.「 통령직 인수에 한 법률」제

6조에 따른 통령직인수 원회

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

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

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 인 범

는 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50條(執行機關)① (생 략) 第50條(執行機關)① ( 행과 같음)

②社長은 理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

이 任命한다.<후단 신설>

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

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.

③ ∼ ⑥ (생 략) ③ ∼ ⑥ ( 행과 같음)

第69條(放送 로그램의 編成등)① ∼

⑦ (생 략)

第69條(放送 로그램의 編成등)① ∼

⑦ ( 행과 같음)

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

도울 수 있도록 수화·폐쇄자막·화면

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(이하 “장애

인방송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하며,

필요한 경우 방송통신 원회는 그

경비의 부 는 일부를 「방송통

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

도울 수 있도록 수화·폐쇄자막·화면

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(이하 “장애

인방송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방송통신 원회는 방송사업

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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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

송통신발 기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후단 신설>

경비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

한 수신기의 보 에 필요한 경비의

부 는 일부를 「방송통신발

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

기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⑨ ∼ ⑩ (생 략) ⑨ ∼ ⑩ ( 행과 같음)

<신 설> 제70조의2(디지털 방송 로그램의 음량

기 등)① 미래창조과학부장 은

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 로그램

(방송 고를 포함한다.이하 이 조에

서 같다)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

여 채 을 운용하도록 표 음량기

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 ②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디지털 방

송 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

표 음량기 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

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

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第77條(有料放送의 約款 승인)① (생

략)

第77條(有料放送의 約款 승인)① (

행과 같음)

<신 설> ②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

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

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 을 변

경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

여야 한다.

②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第1項의 規

定에 의한 約款이 히 부당하여

視聽者의 이익을 해한다고 단하

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

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音

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부당하거나

제2항에 따른 약 변경에 한 통

지를 소홀히 하여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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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

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

수 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변경 는 재통지 등을--------

-----.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센터)① 방송

통신 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

권익증진 등을 하여 다음 각 호의

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

둔다.

1.미디어에 한 교육·체험 홍보

2.시청자 제작 방송 로그램의 지원

3.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
4.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권

익증진을 한 사업

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

운 에 필요한 경비의 부 는

일부를 「방송통신발 기본법」 제

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 기 에서

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센터)①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 시청자미디

어센터를 설립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한

다.

③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정 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

을 둔다.

④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

의 사업을 한다.

1.미디어에 한 교육·체험 홍보

2.시청자 제작 방송 로그램의 지원

3.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
4.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권

익증진을 한 사업

5.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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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

설립기 운 등에 필요한 사항

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미디어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거나

탁한 사업

6.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탁

받은 사업

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하여 이

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

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

다.

⑥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

미디어센터의 설립 운 에 필요

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출연

할 수 있다.

⑦ ( 행 제3항과 같음)

第105條(罰則)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

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는 3千萬

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第105條(罰則)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

1.～ 3.(생 략) 1.～ 3.( 행과 같음)

<신 설> 4.제53조제3항을 반하여 직무상

공사의 비 을 설하거나 도용한

자

第106條(罰則)① (생 략) 第106條(罰則)① ( 행과 같음)

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

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제53조제3항의 規定에 반하여

職務上 公社의 秘密을 설하거나

盜用한 者

<삭 제>

2.(생 략) 2.( 행과 같음)

第108條(過怠料)①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

第108條(過怠料)①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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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過怠料에 處한다. ---------------.

1.～ 7.(생 략) 1.～ 7.( 행과 같음)

<신 설> 7의2.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

반한 자

8～ 12.(생 략) 8～ 12.(생 략)

<신 설> 12의2.제77조제2항을 반하여 이용

자에게 약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

한 자

13.～ 27.(생 략) 13.～27.( 행과 같음)

② ∼ ⑤ (생 략) ② ∼ ⑤ ( 행과 같음)


